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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의 메시지

본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다시 한 번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실제 및 추정 적자는 지나치게 높다. 재정적자는 지난 10년간의 세금감면 및 재

정지출정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위기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

구노령화와 의료서비스 원가의 인상으로 확대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개혁을 실

시했다. 2013년 초에 실시되는 자동 지출감축과 더불어 재량지출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10년 부채를 2조1천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전체적인 부채부담이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적자감축규모의 

절반에 해당한다. 지출삭감과 2001년과 2003년에 제정된 세금감면의 기한이 만료된다

는 사실은 2012년 말까지 추가적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

한다.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개혁은 향후 20년간 노령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제공되는 원가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세제개혁과 계속적으로 

복지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한 개혁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국민들이 계획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들에게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경제적 도전과제는 아니다. 
미국경제는 여전히 금융위기가 야기한 치명적인 타격에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하고 있으나, 성장 속도는 더디다. 보

다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민간투자 촉진책, 
교육을 개선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과 더불어 효과적인 공공투자프로그램이 필

요할 것이다.

티모시 F. 가이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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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2011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 안내

개요

국민을 위한 2011 회계연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의 안내서는 미국의 재무상태와 미국 

정부의 상황을 제시하고 계속되는 경제회복노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핵심 재무 

주제를 설정한다. 본 안내서와 전체 보고서는 미국의 재무부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협력하여 발행한다. 
2011 회계연도에 연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거의 동일하게 증가하여 현금기반의 미국 재

정적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인 1조3천억 달러를 유지했다. 정부의 순원가가 4조3천

억 달러에서 3조7천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정부 경제회복 사업의 추정순

원가의 감소, 2조2천억 달러에서 2조4천억 달러로 세수의 소폭 증가와 연방공무원 및 퇴

직군인 연금의 추정비용의 감소에 기인한다. 순원가 3조7천억 달러와 순수입 2조4천억 

달러로 연방정부의 “최종” 순운영원가는 1조3천억 달러가 되었으며, 이는 2010 회계연도 

순운영원가 2조1천억 달러와 비교하여 7,680억 달러 혹은 37퍼센트 감소한 수치이다. 다

음 “현황”부분 참고

일부 정부정책사업은 지출을 늘리고 징수액을 감소시켜 침체기에 경기부양에 기여하면서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했다. 정책에 있어 법률조문을 변경하지 않고도 실업수당,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지출 증가와 세입의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부양을 “자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동 안정화 장치는 최근 몇 년간 적자와 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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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의 증가를 야기했지만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2011 회계연도에 성장세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되기는 했지만 경제성장은 계속되었다. 
2005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주택건설이 증가했으며, 비농업일자리(non-farm payroll 
jobs)가 1백90만개 증가했다. 2008년 제정된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과  긴급경제안정법(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2009년 제정된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포함하여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여러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화, 국가경제의 활성화,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보여준다. 정부와 납세자들은 2011 회계연도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하의 상환과 정부투자자산의 매각에서처럼 

이러한 많은 투자로 인한 수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안정화 노력에 대한 

검토” 참고

정부가 직면한 당장의 우선순위는 경기회복 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한편,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보다 더 장기적인 재정 문제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

퇴에 따른 인구 고령화, 수명의 증가, 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은 특히 고령자의료보

험, 저소득층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필수적인 사회보장 정책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도표 2에 나타난 수취액과 총지출액의 증가하는 격차

는 현재 체제의 정부의 재정정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010년 제정된 

건강보험개혁법(ACA)과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BCA: Budget Control Act)과 같은 

법안은 정부 지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진행 방

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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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본 안내서는 2011년 미국 정부의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주요정보를 조망한다. 재무부장

관, 관리예산처장, 미국감사원장은 본 안내서에서 논의된 정보가 모든 미국국민들에게 중

요하다고 본다. 

경제

2011 회계연도에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소비자 지출은 더딘 속도로 증가했다. 회

계연도 기준의 주택투자는 2005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으며, 비주택투자도 소폭 

상승했다. 2011 회계연도에 일자리 창출도 가속화되었다. 민간부문 비농업일자리가 1백

90만개 증가했다. (전기에는 민간부문 농업 외 일자리가 약 35만개 창출되었다.)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가격 인상이 반영되어 당 회계기간동안 물가상승율이 증가하였다. 전 회계

연도의 매우 낮은 수준에 비해 핵심물가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 또한 상승했으

나, 역사적 기준에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명목임금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동시에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면서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 당 연도 기업의 이익수준은 증가했으

나 전기에 비해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당기 연방정부의 세입과 세출도 증가했고, 그 결

과 연방정부의 통합재정적자가 1조3천억 달러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

러나 GDP 대비 적자의 비율은 2010 회계연도의 9.0퍼센트에서 8.7퍼센트로 감소했다. 
2009년 제정된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하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대책으로 인

해, 2011 회계연도동안 계속해서 미국경제에 상당한 지원이 있었다. 그 밖에 신설 소기

업 일자리 및 임금 세금공제, 일자리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에 대한 추가적 지원, 2퍼센트의 근로소득세 감면, 실업급여지급기간의 연장, 상환부 세

금공제, 2001년의 세금감면을 2년간 연장한 것 등이 있다. 

세입과 세출(들어온 것과 나간 것)

정부에 유입된 것은 무엇인가? 전체 정부수입(수정현금주의회계로 산출)은 2011 회계연

도에 2조2천억 달러에서 2조4천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도표3에 따르면 2011 회계연

도에 근로소득 및 개인소득세로부터의 수입증가액인 1330억 달러(7.7 퍼센트)가 법인세 

수입의 감소액인 50억 달러(2.5퍼센트)로 인해 부분 상쇄되었다.
개인세와 법인세를 합산하여 총 수입의 약 86퍼센트를 차지했다. 나머지 14퍼센트는 간

접세, 실업세, 관세를 포함한 기타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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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유출된 것은 무엇인가? 순원가(2011 회계연도: 3조7천억 달러)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총원가에서 정부정책사업으로 획득한 수익(예: 메디케어 보험료, 국립공원

입장료, 우편서비스수수료)을 차감하고 연방공무원연금, 기타 퇴직연금, 기타 퇴직급여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로 인한 순손익을 조정한다. 2011 회계

연도에 총순원가는 6,350억 달러(약 15퍼센트)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대부분 연방정부

의 경제회복노력과 연방공무원 및 퇴직군인 연금과 관련된 특정비현금비용의 추정치가 

2010 회계연도에서 2011 회계연도에 이르면서 상당부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소

와 관련된 금액이 표1의 “변화”란에 반영되었으며, 이하에서 논의될 것이다. 

도표 4는 대부분의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2011 회계연도에 정부 순원가 중 대부분이 보

건복지부, 국방부, 사회보장청에서 지출된 것임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청 원

가의 상당부분은 이들이 운영하는 주요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제도에 기인한다. 마찬가지

로 국방부 원가의 상당부분은 당기 운영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제도 및 기타 

연금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사실 정부 전체에 걸쳐 정부의 3대 퇴직연금제도의 연방공무

원과 퇴직군인의 미지급연금 변화와 관련된 당기원가와 보험수리적 및 기타추정 원가의 

변동액(다음 페이지의 표1에 나타난 4,312억 달러 감소)만으로도 2011 회계연도의 정부 

순원가의 총 감소액인 6,352억 달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최종 순운영원가 감소액 

7,677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나아가 이러한 원가가 장기적 성격이라는 사실과 

광범위한 복잡한 가정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전년대비 부처수준 또는 

정부전체 수준의 원가가 상당히 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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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종” 순운영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순원가에서 세수와 기타수입(도표3)
을 차감한다. 순원가의 15퍼센트 감소는 세수과 기타수입의 6.6퍼센트 증가와 결합하여 

정부의 “최종” 순운영원가가 2010 회계연도의 2조1천억 달러에서 2011 회계연도의 1조3
천억 달러로 7,680억 달러(37퍼센트)감소하였다. 

원가 대 적자: 무엇이 다른가?

미국 정부예산(대통령 예산)은 정부의 주된 재무계획 및 통제수단이다. 이는 정부가 수취

한 금액을 말하는 수취액과 정부가 공공에 지출하는 비용인 지출액을 비교하여 예산상흑

자(수취액이 지출액을 초과) 혹은 적자(지출액이 수취액을 초과)를 산출하여 정부의 공공

자금 지출내역과 지출계획을 설명한다. 지출액은 주로 현금주의로 측정되고 수취액은 전

적으로 현금주의로 측정된다. 즉, 본질적으로 정부가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출할 때에 측

정이 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재무보고서(보고서)는 정부의 발생주의 원가, 이러한 원가를 충당하기 위한 재

원, 정부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재정지속가능성 전망을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징수했거나 수취한 것은 아니지만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인 정부의 수입을 (지출

하지 않았지만 인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순운영원가를 산출한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예산과 재무보고서는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미국지도

자들에게 귀중한 의사결정과 관리의 수단을 제공한다. 

표1은 재정적자와 순운영원가의 차이가 2010 회계연도의 7,862억 달러와 비교하여 2011 
회계연도의 140억 달러로 비교적 매우 적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 회계연도 모두 연

방저당권협회(Fannie Mae)와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Freddie Mac)와 같은 정부보증기관 

투자자산에 대한 미래 지출액을 통합하여 연방공무원 및 퇴직군인연금와 관련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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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금원가(즉, 예측부채의 변화)가 재정적자와 순운영원가의 차이의 변동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아가 이러한 금액의 변화(표1의 “변화”란)는 2010 회계연도와 2011 회계연

도 사이의 정부 순원가 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미국 정부의 재무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빚진 것(자산과 부채)

도표5는 정부의 자산 및 부채의 개요이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정부는 약 2조7천

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이 중 대부분 유형자산 순액(8,528억 달러)과 대여금, 모

기지담보증권 및 투자자산의 총합인 9,852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2011 회계연도에 정

부의 총자산은 1,765억 달러 감소했는데 대부분 보완금융제도(SFP: Supplementary 
Financing Program)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현금예탁금의 제거에 

따른 것이다. 보완금융제도에 따라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승인한 대출 및 유동

성 정책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금을 공급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다.

도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부채는 대부분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공보유 연방정

부 채무와 미지급이자가 있는데, 그 잔액이 2011 회계연도동안 9조1천억 달러에서 10조 

2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둘째로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및 퇴직군인연금의 미지급액이 있

는데, 2011 회계연도동안 5조7천억 달러에서 5조 8천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공공보유부채와 더불어 정부는 한 정부부문이 다른 부문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발생한 정

부간 미상환채무가 약 4조7천억 달러라고 보고했다. 이는 사회보장신탁기금이나 의료보

장신탁기금과 같은 정부기금이 보유한 채무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기금의 연간 수취액의 

흑자는 연방정부의 채무증권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금액은 재무부의 부채이면

서 정부신탁기금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전체의 재무제표 통합과정에서 제거된다. 공공

보유채무와 정부간 채무의 합은 전체연방정부채무가 되는데, 이 금액은 얼마간의 조정을 

거쳐 법적 상한선(채무 한도)의 제약을 받게 된다. 2011 회계연도에 부채한도는 두 차례 

상향되었는데,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BCA: Budget Control Act)에 따라 2011년 8월

에는 4천억 달러 상향되어 14조6천9백4십억 달러가 되었고, 2011년 9월에는 5천억 달러 

상향되어 15조 1천9백4십억 달러가 되었다. BCA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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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상향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정부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차입을 늘려야 할 것이다. 공

공보유채무의 증가속도가 일정기간 이상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안정화 노력에 대한 검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와 그 밖의 미국 정부기관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 중에는 주택시장과 금

융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미국 가계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

고 투자를 촉진하여 중대한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온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이 

있다. 도표6은 이하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핵심경기회복사업과 관련된 투자액과 직접대출

금의 미상환 잔액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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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정된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에 따라 주택저당공사(Fannie Mae)나 대

출저당공사(Freddie Mac)과 같은 주택분야 정부보증기관을 규제하는 연방주택금융국

(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이 설립되었다.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

(HERA)은 또한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 Senior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 정책사업이나 정부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모기지담보증권 매입 정책사업(2009
년 12월 31일 종료)과 같은 여러 정책사업을 통해 재무부가 주택분야 정부보증기관에 재

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은 정부가 필요시 

주택저당공사나 대출저당공사에 사전에 자급을 공급하여 이들 기관이 부채를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노력은 모기지 금리를 역사적으로 낮

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 정책사업 하에서 재무부가 주

택저당공사(Fannie Mae)와 대출저당공사(Freddie Mac)에 지급한 금액의 누적된 총합이 

1,69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정부 재정상태표에 공정가치 1,330억 달러로 반영되었다. 
또한 이 정책사업 하의 우발부채로 총 3,162억 달러가 발생했다. 2008년 10월과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재무부는 2,250억 달러의 기관보증 모기지담보증권을 매입했다. 2011
년 3월, 재무부는 매입한 모기지담보증권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미상환 포트폴리오를 

2010 회계연도 말의 1,722 억 달러에서 2011년 9월 30일의 724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재무부의 최초 매입액과 비교하여 3분의 2 이상이 감소된 것이다. 
(도표 6 참고)

2008년 제정된 긴급경제안정화법(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하에

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실시되었다. 이는 미국금융시스템의 유동성과 안정성

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수단을 재무부장관에게 제공하였다. 주택가치, 학자금

마련펀드, 퇴직자금계좌, 노후대비저축을 보호하고 주택소유권을 유지하며, 일자리와 경

제성장을 촉진하고 납세자의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공공의 회계책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은 부실자산구

제프로그램이 부실자산을 최대 7,000억 달러까지 매입하거나 보증할 수 있도록 승인했

다. 다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예상 투자금액과 연계하여 누적권한을 4,750억 달러

로 낮추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은행 정책사업은 이제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내고 있다. 재무부

는 제너럴모터스사의 지분을 50퍼센트 감소시켰고, 크라이슬러 그룹의 만기 6년 전 대출

금 조기상환으로 크라이슬러그룹에 대한 투자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나아가, 재무부는 연

방기관과 협력하여 AIG의 주요 구조조정 계획을 종료함으로써 정부가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했다. 도표 6은 2009 회계연도 이후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의 순 투자금액의 변동을 나타낸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이 설립된 이후 2011년 9월 30
일까지 재무부는 직접대출금과 투자자산으로 4,134억 달러를 지출했고, 부실자산구제프

로그램의 주거안정정책사업을 위하여 상환과 매각으로 2.769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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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방향

를 초과한 자산의 매각 및 환매 수익뿐만 아니라 이자 및 이익배당금으로 수령한 현금으

로 거의 400억 달러를 보고했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은 총

미상환직접대출금과 지분투자금액으로 1,22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801억 

달러로 평가되었다.(도표6 참고)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투자금액의 최종원가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경제, 금융시장, 
특정 기업의 상황에 좌우될 것이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과 다른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financialstability.gov에서 찾을 수 있다. 
2009년 봄 이후 실시된 경제회복계획과 노력은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와 부실자

산구제프로그램,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실시하는 그 외의 금

융안정정책, 시장순응적인 통화정책, 회복법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응

을 반영하고 있다. 7,870억 달러 규모의 최초의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목표로 한다. 법안의 3분의 1은 기업과 근로가정을 지

원하기 위한 조세규정들이고 다른 3분의 1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위한 비

상원조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지

속적인 미래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에 관한 것이다.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하에서 연방기관이 지출한 누적금액은 2010년 9월 30
일 기준의 3,079억 달러와 비교하여 총 4,214억 달러였다.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

(ARRA)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최신정보를 www.recovery.gov에서 
구할 수 있다. 

본 재무보고서의 중요한 목적은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이 현재의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지

를 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개혁의 

시급성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GDP 대비 공공

보유부채의 비율(GDP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말한다. 지속

가능성은 장기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에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지

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공정성이나 내포된 효율성과는 관련이 없다.

현재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현재 정책이 무기한 지속

된다고 가정할 때 GDP에 대한 비율로서 공공채무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도

출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한 추정은 예상이나 예측이 아니다. 정책상 변화가 시행되

면 당연히 재정적 결과는 추정치와 달라질 것이다.

근본적자(primary deficit), 이자 및 채무

무이자지출액과 수취액의 차이인 근본적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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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공공보유채무의 비율의 결정요인이다. (그 외의 결정요인은 금리와 GDP 증가율이

다.) 도표 7은 수취액, 무이자지출액과 그 차액인 근본적자를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

고 있다. GDP대비 근본적자의 비율은 2009년 급격히 증가했고,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및 

이 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로 인해 2010년과 2011년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1
년 예산통제법(BCA)에서 요구하는 지출감소가 효력을 나타내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GDP
대비 근본적자의 비율은 2012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급격히 하락(2015년에는 흑자로 전

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에서 2035년 사이에 지속적인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사회

보장제도 및 보건사업지출액이 증가하면서 근본적자 혹은 근본흑자가 꾸준히 악화될 것

으로 예측된다. 2025년에 다시 근본적자가 발생하여 2035년에 GDP의 1.3퍼센트에 해당

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2035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영향이 사라지면

서 GDP대비 근본적자의 추정비율이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2035년과 2086년 사이에 근

본적자는 평균적으로 GDP의 0.9퍼센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침체와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및 2010년 세금 구제, 고용보험 권한 및 

직업창출법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에서 제정된 감세로 인해서 GDP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과 

2010년에 상당히 감소했고 2011년에는 소폭 증가했다. 이 비율은 경제가 회복되고 일시

적 세금감면이 종료되면서 다시 장기적 평균치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보다 높은 개인소득세 범위에 속하는 납

세자의 수와 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는 GDP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

부분을 증가시키지 않는 법안을 계속해서 제정함을 가정하고 있다. 
GDP에서 무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22.6퍼센트 수준에서 2013년에 약 20퍼

센트로 감소하고, 2026년까지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거나 하락하다가 그 후에 점차 상승

하여 2040년경부터는 약 22퍼센트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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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GDP에서 무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주로 예산통제법(BCA)으로 제정된 

재량지출의 상한선 설정과 추가적인 자동 지출삭감에 따른 것이고, 이후의 증가는 주로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향후 

25년간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4, 1.3, 1.0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5년 이후에는 GDP에서 사회보장제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

적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지출이 차지

하는 비중은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속도가 점차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

(Medicaid) 추정원가의 증가를 2009년 재무보고서의 추정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추었다. 
그러나 추정하고 있는 원가절감, 생산성 개선, 의료인급여수준의 감소가 시간경과에 따른 

추정된 원가의 증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리와 GDP의 추정치와 더불어 도표 7에 제시된 근본적자의 추정치는 도표 8에 나타난 

GDP대비 공공보유채무 비율의 추정치를 결정한다. 이 비율은 2011회계연도 말에 68퍼센

트였고 현 정책 하에서는 2022년에 76퍼센트, 2042년에는 125퍼센트, 2086년에는 287퍼

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GDP대비 채무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올해의 추정치는 2010년 재무보고서의 추정치보다 다소 긍정적이다. 작년의 보고서는 

GDP대비 채무의 비율이 2085년에 352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올해 보고서는 

283퍼센트로 추정하고 있다. 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된 것은 주로 2011년 예산통제법

(BCA)이 요구하는 지출감소가 다소 덜 긍정적인 경제∙기술적 가정을 일부 상쇄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재정격차와 정책개혁 지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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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망

GDP대비 채무 비율이 향후 75년간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기간 동안 평균 

GDP의 1.1퍼센트가 되는 근본흑자를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 정책 하에

서 GDP의 0.7퍼센트를 차지하는 평균근본적자와 대비된다. “75년 재정격차”라고 하는 

이 차이는 GDP의 1.8퍼센트이며, 향후 75년간 추정세입과 무이자지출액의 현재가치의 

약 9퍼센트이다. 

75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75년간 평균적으로 GDP의 1.8퍼센트에 이르는 

지출감소와 수익증가가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세대

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75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75년의 

기간 중 마지막 55년에 개혁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면 요구되는 개혁의 규모가 75년간 

전체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보다 60퍼센트 증가하게 된다.

결론

미국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ACA)과 2011년 예산통제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 지속가

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은 메디케

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지출의 장기적 상승추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고, 예산통제법으로 재량지출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이 두 법안이 결합하여 

장기적 재정격차의 추정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도 현재의 정책

이 유지된다면 GDP대비 채무의 비율은 향후 75년과 그 이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

는데, 이는 현재의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기회복을 둔화시킬 정도로 

정책변화가 너무 급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 하에서 이러한 추세를 변경하기 위

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수록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수증

가나 세출감소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현 정책 하에서의 세출과 세수의 추정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지

만, 현재의 정책이 무기한 지속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례적인 금융 및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재무부와 정부 전체가 지속

적인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개발하고 시행하면서 진척의 징후가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

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예상되는 

미래의 세입수준과 비교하여 사회보험프로그램과 관련된 장기적 재정문제 또한 간과해서

는 안 된다. 미국은 적자와 채무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사회보험비용과 자금

원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지연하는 것은 필요한 개혁의 규모를 증

가시키고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부담만 키울 것이다. 아직 할 일이 많고 장∙단기적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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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민을 위한 안내서는 2011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제시한다. 미

국 정부의 통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본 보고서의 211페이지부터 시작된

다. 감사원은 주로 2010년과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
에 반영된 메디케어 비용 증가의 감소추정 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성(본 보고서의 주

석 26에서 논의)이 존재하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와 2011년 사회

보험액변동표(SCSIA: Statement of Changes in Social Insurance Amounts)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절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07년, 2009년 2009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대해서

는 적정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특정한 재무보고통제의 결함과 감사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타 제약으로 인해 본 보고서에 포함된 2010년과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

명하지 못했다. 

더 찾아 보기

움이 남아있지만, 연방정부는 당 회계연도에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으며, 미래에 계

속해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재무부가 발행한 2011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의 일부인 본 안내서에서 언급한 주제

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현재 재무상태와 미

래 성장가능성 모두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연방정부가 미국 금융시

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와 미래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다. 국민을 위한 안내서와 전체 보고서에서 논의된 주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

며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다. 재무보고서의 포괄적인 보고는 입법가(국회의원)와 일반대

중의 의사결정 필요에 도움을 주고 지원하며, 미국의 재정기반을 계속해서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든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2011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와 미국의 재정에 관한 기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 미국재무부의 재무관리서비스

http://www.fms.treas.gov/fr.html
∙ 관리예산처

http://www.whitehouse.gov/omb/financial/index.html
∙ 감사원 

http://www.gao.gov/financi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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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무상태와 현황

미국 정부의 재무보고서는 대통령, 의회, 미국국민들에게 연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

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재무상태, 수

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기타 책임과 의무, 현재와 미래에 국가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재정문제를 다룬다. 

다음 표는 미국 정부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몇 가지 핵심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는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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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경영진의 분석의견

(MD&A: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2011 회계연도의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보고서)는 대통령, 의회, 미국국민들에게 정부의 

재무상태, 수익과 비용, 기타 의무와 약정 등 연방정부 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제

시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재정문제와 중

대한 상태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의 보고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노력과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의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헌법 331 (e)(1) 31에 따라 재무부는 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감사를 받은 본 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

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적시에 목적적합한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관리

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개별 기관 및 정부전체의 보고기한

을 앞당겼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 각 부처와 다수의 소규모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지명된 

연방기관들(다음 페이지의 조직도 참고)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다. 감사원(GAO)는 지난 14년간 그래왔듯이 2010년과 2011년 9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

의 발생주의 통합재무재표에 대해서 의견거절을 표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2007년, 2008
년, 2009년의 사회보험보고서(SOSI: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에 대해서 적정의

견을 표명한 이후에 2010년과 2011년의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거절했으며, 2011년 사회보험액변동표(SCSIA: Statement of Changes in Social 
Insurance Amounts)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거절했다. 의견거절이란 보고된 재무제표

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2011 회계연도에 35개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32개 기관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2011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Ÿ 재정동향 및 성과동향과 같은 재무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과 

분석을 제공하는 경영진의 분석의견(MD&A)
Ÿ 신규 사회보험액변동표를 포함한 주요재무제표와 해당 재무제표 관련 주석

Ÿ 보충적 수탁책임정보

Ÿ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보고서의 핵심주제를 신속하게 참고하고 정부 

재무상태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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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와 조직

근본적인 정부의 임무는 다음의 헌법에서 유래한다. “... 보다 완전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누리는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공공서비스와 

목표를 추구하면서 시간경과에 따라 임무와 계획이 세분화되면서 의회는 정책사업을 승

인하고 기관은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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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요 공공서비스와 목표에는 국가방위를 도모하고, 저렴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증

진하고, 소득안정성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개선하고, 퇴직군인에 연금과 서비스를 제

공하고,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주택과 교통체계를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자원의 안보에 기여하고, 각 주의 교육시행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상기의 그림 1은 미국 정부의 개략적인 조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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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상태

정부의 재무 혹은 재정 상태를 완전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결과의 분석, 미래 

수익과 비용의 추정, 정부의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2011 회계연도 말의 정부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한 해 동안 재무상태의 변동추세와 원

인을 설명하고, 정부의 재무상태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표 1과 다음 내용은 연방정부의 재무상태의 개요이다. 
Ÿ 정부의 총원가은 거의 11퍼센트 감소하여 4조 달러가 되었다. 정부가 제공한 서비

스(국립공원입장료)로 획득한 수익인 3천6백5십6억 달러를 공제하고 가정의 변화로 

인한 손실 281억 달러를 추가하여 순원가가 3조7천억 달러가 되었다.
Ÿ 세금과 기타수익이 1천4백7십억 달러 증가하여 2조4천억 달러가 되었는데, 정부의 

순원가와 상계하여 “최종” 순운영원가는 1조3천억 달러가 된다.
Ÿ 2011년 정부의 총자산 2조7천억 달러를 총부채 17조5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부의 

순포지션 14조8천억 달러가 도출된다. 정부부채는 대부분 공공보유 연방정부 채무

와 미지급발생이자인 10조2천억 달러와 연방공무원과 퇴직군인의 미지급연금 5조8
천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Ÿ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채무한도가 적용되는 정부의 총 채무는 14조7천4백7십

억 달러이다. 2011년 예산통제법에 따라 채무한도는 2011 회계연도기간동안 15조1
천9백4십억 달러로 총 9천억 달러가 증가했다. 

본 보고서는 또한 정부의 미래 재무상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연방정부의 회계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보고서(SOSI)와 장기재정전망명세서(본 보고서의 

보충정보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에 보고된 사회보험 지출액은 연방정부의 부채로 인식되

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유용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 19 -

Ÿ 사회보험보고서(SOSI)는 75년간 예정된 사회보장, 메디케어 A, B, D 항목, 기타 사

회보험프로그램의 급여에 대한 정부의 추정지출액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이러

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의 하위그룹과 비교한다.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

(SOSI)에서 추정사회보험지출액은 2010년 추정치보다 3조 달러 증가하여 추정수익

보다 34조 달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Ÿ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기타 주요 정책사업(국방, 메디케이드, 교육 포함)의 추정지

출액과 미래 세수 또한 정부의 미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 정책 하

에서 향후 75년 동안 정부의 총 예상무이자지출액(사회보험프로그램 포함)은 총 예

상수취액을 6조4천억 달러만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현재 재무상태와 장기 재무상태는 경제 전체와 관련해서 달러기준으로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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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해에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규모를 측정한다. GDP와 관련하여 재무성과를 

고려하는 것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능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가 된다. 예를 들어,
Ÿ 지출액 3조6천억 달러와 순수취액 2조3천억 달러가 발생하여 2011 회계연도의 통

합재정적자는 2010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인 1조 3천억 달

러를 유지했다. (GDP의 8.7 퍼센트)

Ÿ 정부는 현금기반 지출액과 수취액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적자에 반영되지 않은 

특정 현금거래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 2011 회

계연도에 미지급이자를 제외하고 공공보유채무가 10조1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GDP의 67.7퍼센트이다.

Ÿ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보고된 정책사업에 대해 75년간 지출액이 수취액

을 34조 달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금액은 75년간 GDP의 현재가치의 약 

3.8퍼센트가 된다. 본 보고서 보충정보부분의 ‘장기재정전망명세서’에서 총 무이자

지출 추정액이 수취액을 6조4천억 달러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초과액

은 GDP의 0.7퍼센트를 차지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추정은 

결과적으로 추정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감사결과

2011 회계연도에 감사원은 발생주의 정부전체 재무제표에 대해 15년 연속으로 의견거절

을 표명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2007, 2008, 2009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2011년 사회보험액변동명세서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거절한 이후에, 
2010년과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의 감사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거절했다. 2010년

과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와 2011년 사회보험액변동명세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

절한 것은 주로 2010년과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반영된 메디케어 비용 성장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이 달성될지 여부에 상당한 불확실성(주석 26 참고)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최고재무책임자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에 따라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발행해

야 하는 2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은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그 외의 11개의 중요한 보고기

관은 11개 기관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 (기관 목록은 표2와 부록A 참고) 

정부전체의 보고실체

이러한 재무제표는 정부의 세 부(입법, 행정,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

의 보고는 주로 예산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특정 입법부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부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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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한계

주요재무제표는 미국헌법 331(e)(1) 31의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 사

회보험정책사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상태의 변화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러한 재무

제표들은 예산자원의 관측 및 통제의 목적으로 동일한 장부와 기록에서 작성한 재무보고서를 

보충하는 것이다.

도 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

받는다. 그 외의 일부 입법기관들도 감사를 

받은 재무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행한다.

연방준비제도(전반적으로 의회의 감시를 받

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간주), 일체의 신

탁기금, 연방 주택 융자 은행(Federal 
Home Loan Bank), 주택저당공사(Fannie 
Mae), 대출저당공사(Freddie Mac)를 포함한 

정부보증기관 등 수많은 기관과 조직들은 

운영의 특성상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된다. 
2008년의 긴급경제안정법(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은 재무부장관이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산을 매입하고 보증할 수 있는 일시

적 권한을 재무부장관에게 제공했다. 연방기

관에 대한 미국 GAAP에 따라, 정부는 직∙
간접, 혹은 실질적으로 재무부가 과반수지분

에 투자한 일체의 금융조직이나 상거래기관

의 자산, 부채, 운영성과를 (정부)재무제표에 

통합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지분투자 중 일

부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은 그러한 기관의 재

무성과의 일부나 전체를 연방정부의 재무보

고서에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연방

재무회계개념서(SFFAC: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의 문

단 50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부채는 

재무제표에 기록된다. 부록 A는 본 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후에 2011 회계연도의 정부의 재무성과, 예산, 국가경제, 채무,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노력, 사회보험연금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포함한 재정 지속가능성

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본 재무보고서의 내용은 

대통령 예산과 함께 국가 지도자들이 현재 운영을 관리하고 미래 정책을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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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산 미국 정부의 재무보고서

주로 “현금주의”로 작성

Ÿ 사업중심, 장래: 계획된 현재와 미래

의 사업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자원

을 사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춤

Ÿ 수취액(“들어온 현금”), 수취시 기록

되는 세금 및 기타징수액

Ÿ 지출액(“나가는 현금”), 지급시 주로 

기록됨

“발생주의 및 수정현금주의”로 작성

Ÿ 기관중심, 소급: 사업시행을 위해 사

용된 과거와 현재의 자원

Ÿ 수익: 수정현금주의에 따라 인식되는 

세수(전체 수익의 90퍼센트 이상) (재
무제표 주석 1. B. 참고) 그 외의 금

액은 반드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획

득한 경우에 인식

Ÿ 원가: 반드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인 경우에 인식

대통령예산과 재무보고서

행정부는 매년 연방정부의 재무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두 개의 보고서를 발행한다. 대

통령 예산은 전기의 재정 및 성과결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업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

해 필요한 자원을 제시하고, 본 재무보고서는 정부운영을 위한 발생주의원가, 이를 충당

하기 위한 재원, 재무상태표, 전반적인 재정전망에 대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개요를 대

통령, 의회,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재무부는 일반적으로 본 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연방기관을 위한 미국 GAAP에서 규정하

는 대로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정부의 고유한 특성

과 상황에 맞춰서 제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관들은 고유한 구성의 “순원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운영에 사용되는 순정부자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예

산과 재무회계결과 간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둘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

무표를 작성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정적자 대 순운영원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로 현금에 기반한 정부의 재

정적자가 2008 회계연도, 특히 2009 회계연도에 금융위기, 경기침체와 이에 대처하기 위

한 정책대응의 영향으로 인해 상당히 증가한 이후에 2010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

로 동일한 수준인 약 1조3천억 달러를 유지했다. 이와 같이 적자가 증가한 것은 일부 경

기침체기에 지출을 늘리고 징수액을 감소시켜서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는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한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실업급여, 사회보장,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책사업의 지출 증가와 세수의 감소는 입법상의 정책변화가 전혀 없더라도 발생하

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자동적”이라고 한다. 최근의 경제회복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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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안정화 장치”는 최근 몇 년간 적자의 증가를 유발했다. 그러나 적자는 2010 회계

연도에 감소했으며, 2011년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체로 발생주의에 기반한 정부의 순운영원가(2010 회계연도에 2조1천억 달러에 육박하

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1 회계연도에 1조3천억 달러로 감소)는 통상적으로 적자를 

상회하는데, 이는 주로 군인, 연방공무원, 퇴직군인 대상 정부퇴직연금제도의 미래추정부

채의 원가발생이나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장기적인 보험수리적 

원가는 정부의 순운영원가에 포함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생주의로 산출되지만, 
주로 현금주의에 기반하는 재정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과 기관의 보험계리사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연금의 부채를 예측하지만, 실제로 기금은 아직 지출되지 않았다. 마

찬가지로 주택저당공사(Fannie Mae), 대출저당공사(Freddie Mac)를 지원하는 경기회복

정책사업과 관련된 장기추정부채의 변화 역시 원가가 정부의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만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표3은 2011 회계연도에 정부의 재정적자와 순운영원가의 순 차액인 140억 달러가 2010 
회계연도의 순 차액 7,862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금액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이는 주로 기관들이 공무원연금 및 퇴직군인연금 부채의 상당한 증가

를 기록하였고, 2010 회계연도에 주택저당공사와 대출저당공사와 같은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이 각각 5,031억 달러와 2,680억 달러였는데 2011 회계연도에 동일한 금액에 

변동사항이 거의 없었다(주택저당공사와 대출저당공사가 각각 719억 달러 증가하고 437
억 달러 감소)는 사실 때문이다. 차후에 보다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2010 회계연도와 관

련하여 미래 공무원연금 및 퇴직군인연금 성장 추정금액 감소는 경험과 경제∙인구학적 

가정의 변화와 2010 회계연도 중 이러한 예측의 일관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새로운 연방

정부회계기준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보증기관은 이들 기관에 대한 지급액과 보다 

낮아진 추정으로 인해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에 논의하고 표3의 “변화”란
에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추정액의 변화의 차이는 2011 회계연도에 상당한 보험수리적 

원가 감소 및 총비용 감소의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순포지션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전통적으로 정부의 재무상태는 흑자 또는 적자, 채무를 중심으로 한 ‘예산’으로 표현되었

다. 그러나 주로 현금주의에 기반한 정부의 순지출(적자) 및 순수입(흑자)에 대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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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재무상태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다. 정부의 발생주의 순포지션(정부 자산과 부채

의 차이) 및 “최종” 순운영원가(수입과 원가의 차이) 역시 중요한 재정 지표이다.

수익과 원가: “들어온 것과 나간 것”

정부의 운영 및 순포지션 변동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매우 유사하게 정부의 “최종 결

과”와 이것이 순포지션(부채를 차감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정부는 원가에서 

(1)정부사업을 통해 획득한 수입(메디케어 보험료, 국립공원 입장료, 우편요금 등)을 차감

하여 순원가를 도출하고 (2)세금 및 기타수입을 차감하여 정부의 “최종 결과”인 순운영원

가를 산출한다. 
도표 A와 표 4는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총 순운영원가을 발생시켰기(원가가 수익을 초과

했기) 때문에 순포지션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즉, 표 4는 정부의 “최종” 순운영원가가 

2011 회계연도에 2010 회계연도의 2조 803억 달러에서 37퍼센트 혹은 7,680억 달러 감

소한 1조3,126억 달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4에 요약되어 있고 이하에 논의된 것처

럼 2011 회계연도의 순운영원가의 감소는 수입이 소폭 증가하고 순원가가 상당히 감소했

기 때문이다.

순운영원가와 통합재정적자의 조정표는 주로 발생주의에 기반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정부

의 순운영원가가 더욱 잘 알려진 현금주의 재정적자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보여주고 있

다. 표 3에 요약되어 있듯이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연방공무원 및 퇴직군인 연금에 대

한 연방정부의 순 부채의 추정현재가치의 변동과 관련된 원가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발

생주의 원가가 정부의 총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도표 E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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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들어온 것”

순원가 보고서는 메디케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나 우편요금과 같은 연방정부의 사업

으로 발생한 “획득한” 수익을 보고한다. 운영 및 순포지션 변동표는 정부의 세수 및 기

타수익(“획득한” 수익 이외의 수익)을 나타낸다. 도표 B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 수익이 

다소 감소하여 그 효과가 상쇄되긴 하였으나 개인소득세 수익과 기타수익의 근소한 증가

가 정부 전체 수익을 1,470억 달러(6.6퍼센트) 증가시켜, 2011 회계연도의 정부 총수익이 

약 2조 4천억 달러가 되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수익의 합이 2011 회계연도의 전체 

수익의 86퍼센트를 차지했다. 나머지 14퍼센트는 물품세, 실업세, 관세 등 다양한 기타 

세금 및 수취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가: “나간 것”

순원가 보고서는 또한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를 보여준다. 원가가 발생

하면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관계없이 이를 인식한다. (발생주의) 순원가 보고서는 정

부의 순원가, 즉, (1) 정부가 생산한 재화 혹은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 (2)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로 인해 당기에 발생하여 획득한 수익과 (3) 장기적 추정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

정의 변화로 인한 손익의 순액으로 그 출처를 보여준다. 그 후에 이 금액은 운영 및 순

포지션 변동표에 나타난 정부의 세수 및 기타 수익과 상쇄되어 “최종 결과” 혹은 순운영

원가가 산출된다. 도표 C는 2011 회계연도의 정부의 순원가(총원가에서 획득한 수익과 

가정의 변화로 인한 이익/손실을 차감한 금액) 3조 6,608억 달러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

는 2010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15퍼센트 혹은 6,352억 달러 감소한 금액이다. 2011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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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에 총 순원가의 3분의 2는 국방부, 사회보장청, 보건후생부에서 발생했는데, 도표 C
와 D에서 보듯이 이들 기관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정부의 총 순원가를 가장 많이 발

생시키는 기관으로 꼽혀왔다. 보건후생부와 사회보장청 비용(2011 회계연도의 총비용이 

각각 8,771억 달러와 7,825억 달러)의 대부분은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사회보험정

책사업, 즉,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것이다. 사회보험보고서와 정부의 장기재정

추정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를 포함한 본 보고서의 관련 정보는 이들 정책사업의 미래 추

정수익과 지출, 지속가능성을 더욱 상세하게 논의한다. 국방부의 순원가인 7,187억 달러

는 주로 군인연금과 군인건강급여의 운영과 장기원가로 인한 것이다. 도표 C와 D는 퇴직

군인부(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와 공공보유부채의 이자 역시 2011 회계연

도에 정부 순원가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순원가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기관들은 전부 합하여 정부의 총 순원가의 23퍼센트를 차지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순원가의 변화는 주로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 퇴직군인부(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보고하는 정부의 군인 및 공무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현재 원가, 
특히 보험수리적 원가 및 기타 추정원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 OPM은 주로 실제 생계비조정(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과 예상보다 낮은 

급여증가 및 보험수리적 예측의 변동으로 인해 기관의 총원가가 1,260억 달러 감소했

다. 
∙ 국방부의 원가는 퇴직군인의 건강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과 인구학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해 1,310억 달러 감소했다.
∙ 퇴직군인부는 2010 회계연도에 상당한 원가증가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2011 회

계연도에는 1,527억 달러의 원가감소를 기록했는데, 2010 회계연도에 세 가지 신규 

추정장애급여의 초기원가를 인식(매 해 그 이후의 조정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임)했고 

새로운 연방정부 회계기준에 따라 수정된 추정 및 산출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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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퇴직군인 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3대 퇴직연금제도의 예상부채

의 변동과 관련된 보험수리적 원가 및 기타 예상 원가를 합산하여 4,312억 달러 감소한 

것이 2011 회계연도의 정부의 총 순원가의 총 순감소액인 6,352억 달러의 3분의 2 이상

을 차지했다. (도표 E 참고)

대조적으로 이러한 비용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0 회계연도에 보험수리적 원가

가 5,38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이 2010년 정부 순원가의 총 증가분인 8,266억 달러의 

65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이자율, 수급조건, 예상수명, 의료비수준, 보상수준, 생계비를 포함하고, 
그 외에도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복잡한 일련의 가정을 이용하여, 그들의 장기적 연금부채

와 관련 비용에 대한 매년 보험수리적 추정을 실시한다. 이러한 가정이 해마다 변화하면

서 이러한 추정치와 총원가가 매년 오르내리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변

동이 있게 된다. 표 4는 이러한 가정의 변화와 관련된 총 손실이 2011 회계연도에는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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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였지만, 2010 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과 비교하여 1,050억 달러의 감소가 반영되

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 퇴직군인부와 인사관리처 모두, 이러한 가정의 변화로 인해 

각 기관의 총 순원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11 회계연도에 재무부의 순원가가 2,880억 달러(77 퍼센트) 감소한 것이 

정부 총 순원가의 감소의 또 다른 주된 원인이었다. 작년에 재무부는 선순위우선주매입

계약(SPSPA: Senior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 정책사업에 따른 정부보

증기관에 대한 추정 총 미지급원가에 대한 우발부채를 기록하는 비용 관련 순원가 증가

를 2,680억 달러로 기록했다.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지출과 추정 손실 수정의 결과로 2011 회계연도의 예상부채가 437
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2010년의 2,680억 달러의 부채증가(비용)와 비교하면 총 3,117
억 달러가 감소한 결과를 낳는다. (표3 참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최종 결과”인 순운영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부의 총 

순원가 3조 6,608억 달러에서, 세수 및 기타 수익 2조 3,638억 달러가 공제된다. 이전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세수와 기타 수익의 근소한 증가가 15퍼센트에 달하는 순원가의 

감소와 결합하여 “최종 결과”인 순운영원가가 2011 회계연도에 약 1조3천억 달러(1조 

3,126억 달러)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2010 회계연도의 순운영원가인 2조 1
천억 달러와 비교하여 약 37퍼센트 혹은 7,677억 달러 감소한 것이다.

자산과 부채: “우리가 소유한 것과 우리가 빚을 진 것”

당기말 연방정부의 순포지션은 

재정상태표(표 5에 요약)에 나타

난 것처럼 정부의 자산에서 부

채를 차감하여 도출된다. 재정

상태표는 세금을 부과하고, 상

거래를 규제하며,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고유 권한의 재

무적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재정상태표는 또한 정부가 

수탁자의 역할을 하는 국가자원

과 천연자원과 같은 비영업자원

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도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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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운영 및 순포지션 변동표와 마찬가지로 재정상태표는 특정 기금과 정책사업에 책

정된 순포지션의 일부를 별도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게다가 정부의 미래의 사회보험

노출(즉,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과 기타 재정추정, 미수행채무, 우발채무와 같은 항목을 고

려한다면, 정부의 노출은 재정상태표에 표시된 부채보다 광범위하다. 이러한 노출은 본 

MD&A 부분과 본 보고서의 추가공시에서 논의된다. 

자산-“우리가 소유한 것”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정부는 약 2조7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은 유형자산순액(2011 회계연도에 8,528억 달러)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에 논의되는 부실

자산구제프로그램(TARP)과 정부보증기관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한 투자액, 순대여금, 모

기지담보증권으로 총 9,85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2011 회계연도에 정부의 총자산은 

1,765억 달러 감소했는데 대부분 보완금융제도(SFP: Supplementary Financing 
Program)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현금예탁금의 제거에 따른 것이

다. 보완금융제도 하에서 재무부는 특수채권을 발행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승인된 

대출 및 유동성 정책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을 공급했다. 2010년 9월 30일의 

2,000억 달러와 비교하여 2011년 9월 30일에 보완금융제도를 위해 책정된 미정산 현금

관리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정상태표에 기록된 자산과 함께 정부는 토지(국립공원과 

삼림 등), 유산자산(국립기념비와 역사적 구조물 등)과 같은 그 외의 특정 수탁자산을 소

유하고 있음을 공시한다. 

부채-“우리가 빚진 것”

표 5와 도표 F에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최대 부채는 공공보유 연방정부채무와 발생이자

로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잔액이 10조 

2천억 달러로 증가했

다. 
정부 부채의 다른 주

요 구성요소는 연방공

무원 퇴직연금 및 퇴

직군인연금의 미지급

액(미국 군인과 민간공

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연금제도 및 

기타 급여제도)으로 

2011 회계연도동안 5
조 7,203억 달러에서 

5조 7,922억 달러로 719억 달러 혹은 1퍼센트 정도가 증가했다. 인사관리처는 2백 8십만

명의 현직공무원들과 2백 5십만 명의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의 민간연금제도

를 운영한다. 군인연금제도는 3백만 명 이상의 현역군인(현역, 예비역, 주방위군 포함)과 

약 2백2십만 명의 퇴직군인과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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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채무

통합재정 흑자 혹은 적자는 해당 연도의 연방정부의 총지출액과 수취액(예, 세금)의 차이

이다. 정부는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연방정부의 채무수준이 

증가)한다. 재정흑자(수취액이 지출액을 초과)가 발생하는 시기에 정부는 통상 공공보유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초과자금을 사용한다. 통합 예산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한 

현금잔액 변동표는 연간통합재정 흑자 혹은 적자가 연방정부의 차입과 현금 및 기타 화

폐성 자산의 변동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보고한다. 이는 또한 재정 흑자나 적자가 

통상적으로 채무잔액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정부의 공공보유채무와 발생이자는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보고된 것처럼 증권, 어음, 채권

과 같은 재무부 증권, 미상각 할인액과 미상각 할증액의 순액, 미지급발생이자로 구성된

다. “공공”은 개인, 법인, 주정부, 지방정부, 연방준비은행, 외국정부와 연방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기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보유채무와 발생이자는 재정상태표상의 부

채이고 2011 회계연도 말에 총액이 약 10조2천억 달러였다. 이는 1조1천억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위에서 나타낸 것처럼 보통 재정흑자는 차입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재정적자는 

차입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의 채무운용은 여기서 나타내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다. 매해 수조달러의 채무가 만기에 이르고 신규 채무가 이를 대신해서 발행된

다. 2011 회계연도에 신규 차입금이 8조 달러였으며, 6조9천억 달러의 공공보유 만기채

무가 상환되었다. 이 둘은 2010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신규차입금과 채무상환이 소폭 감

소했음을 나타냈다. 

정부는 공공보유채무와 함께 정부의 한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부터 차입할 때 발생하는 

정부간 미상환채무를 약 4조7천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신탁기금(2조7천억 

달러)와 메디케어신탁기금(3,163억 달러)과 같이 재무부가 발행하고 정부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나타낸다. 정부간 채무는 여러 정부 부문이 주로 특수비시장성증권의 형태

로 정부신탁기금에 보유하고 있다. 정부신탁기금의 수립법은 보통 신탁기금초과수취액(이
자수익 포함)을 이러한 특수증권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금액은 재무부의 부채

이면서 정부신탁기금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전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통합과정에서 

상쇄될 것이다.(보고서의 주석 14 참고) 이러한 증권을 상환할 때, 즉, 미래의 사회보장급

여를 지불할 때, 정부는 신탁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 
공공보유채무와 정부간 채무의 합은 연방정부의 총 채무와 같은데, 이는 (조정한 이후에) 
법적 한도(채무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11 회계연도 말에 법적한도를 적용받는 채무

는 14조7,470억 달러였는데, 현재 한도인 15조 1,940억 달러에 비해 거의 4,500억 달러 

낮은 수치이다. 

1917년 이전에 의회는 각각의 채무의 발행을 승인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계

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는 연방정부의 차입에 대한 달러 한도를 설정했다. 
1960년 이후에 의회는 채무한도를 상향하고, 일시적인 증가기간을 연장하고, 정의를 수

정하기 위해서 79개의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채무한도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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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1년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2011년 8월 4,000억 달러 증

가하여 14조6,940억 달러가 되었고 2011년 9월에는 5,000억 달러가 증가하여 15조1,940
억 달러가 되었다. 예산통제법은 의회가 합동불승인결의안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이 한도적용을 받는 미상환채무가 채무한도의 1,000억 달러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입증

한 후 15일 이후에 채무한도를 한 번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의 균형예산수정안

의 비준을 위해서 각 주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다음 증가액은 1조2천억 달러가 될 것이

다.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증가액이 1조5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GDP에 대한 비율로 측정되는 공공보유 연방정부채무는 국가의 채무를 경제의 규모와 비

교하여 채무와 경제규모의 변동 모두에 민감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GDP대비연방채

무의 비율은 큰 폭으로 변화했다. 미국 역사의 대부분에서 GDP대비채무비율은 전시에는 

증가하고 평시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까지 지속되었다. 도표 G에 나타난 것처럼 전시의 지출과 차입은 1946년 GDP대비채무비

율을 사상최고치인 109퍼센트로 증가했으나, 전후시기에 급격히 감소하여 1950년에는 

80퍼센트로 감소하고, 1960년에는 46퍼센트로 감소했으며, 1974년에는 전후최저점인 24
퍼센트를 기록했다. 그 때 이후로 이 비율이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

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 1990년대에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연방정부의 적자감소 조

치와 구속력이 있는 “부과방식” 규칙의 시행과 같은 매우 중요한 재정결정을 내리면서 

1990년대 동안 GDP대비연방채무의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여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최고치인 49퍼센트에서 2001년에 33퍼센트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부과방식 규칙이 

종료되고, 상당한 감세가 이행되고, 수급권이 확대되었으며, 국방 및 국토안보관련 지출

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상당 부분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08년 9월, GDP대비채무

의 비율이 GDP의 40퍼센트가 되었다. 최근의 경제, 재정위기로 인한 이례적인 요구와 그

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 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의 둔화가 합쳐져 2011년 GDP대비채무

의 비율이 거의 68퍼센트까지 상승했다.
이전의 부분은 2011 회계연도의 연방정부의 재무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 부분은 

정부의 경제회복노력을 논의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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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노력

본 부분은 2011 회계연도 말 경제를 개괄하고 재무부와 정부전체가 착수한 여러 중요한 

회복노력을 논의한다. 

2011회계연도의 경제

미국의 핵심거시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정부의 재무성과를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표 6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경제는 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2011 
회계연도에 성장을 계속했다. 민간부문 비농업 종사자수가 2010 회계연도에 35만 가까이 

증가한 이후로 거의 1백9십만 명 증가하면서 일자리 증가가 가속화되었다. 실업률은 

2011 회계연도에 감소했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질 GDP는 2010 회계연도에 3.5퍼센트 증가한 이후에 2011 회계연도의 사분기에 걸쳐 

연평균 1.5퍼센트 상승했다. 분기별 성과는 실질 GDP가 2011 회계연도의 1/4분기에 2.3
퍼센트 상승하고, 2/4분기와 3/4분기에 평균 0.8퍼센트 상승하고, 4/4분기에는 2.0퍼센

트 상승하면서 복합적인 모습을 띠었다. 미국경제는 2011 회계연도에 총 1백6십만 개의 

비농업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2010 회계연도에 추가된 11만8천개의 비농업 일자리 개수

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치이다. 민간 부문에서 비농업 일자리는 전년도에 거의 35만개가 

증가한 이후에 약 1백9십만 개 증가했다. 그래도 2011 회계연도에 실업률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0 년 9월의 9.6퍼센트에서 2011년 9월 9.1퍼센트로 감

소했다. 물가상승률은 주로 에너지와 식료품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2년 연속 증가했지

만, 여전히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근원물가상승률(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비율) 
또한 증가했으나, 역사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명목임금 증가세 

둔화와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반영하여 실질 임금은 감소했다. 기업이익 수준은 2011 회

계연도에 증가했으나, 이전 회계연도에 비해 더딘 속도로 증가했다. 연방정부의 지출액과 

수취액의 증가는 2011 회계연도에 가속화했다. 그 결과, 연방정부의 통합재정적자는 1조

3천억 달러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GDP의 비율로는 2010년 9.0퍼센트에서 2011년 

8.7퍼센트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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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핵심사항은 2011 회계연도의 경제성과의 개요이다. 
Ÿ 소비자 지출은 2011 회계연도에 2년 연속으로 2.2퍼센트 증가했다. 그래도 분기별 성

과는 2011 회계연도의 1/4분기에 3.6퍼센트라는 견고한 연간증가율을 기록하다가 

3/4분기에 보다 낮은 0.7퍼센트의 연간증가율을 보였다. 
Ÿ 주거용고정투자는 2011 회계연도의 사분기에 1.4퍼센트 증가하고 한 분기를 제외한 

모든 분기에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1 회계연도에 회복되기 시작했다. 비주거용고정투

자는 2010년에 7.7퍼센트 증가한 이후에 2011년에는 8.9퍼센트 증가했다. 
Ÿ 2011 회계연도의 말까지 일자리의 증가속도는 완만했지만, 노동시장의 상황은 2011 

회계연도에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2010 회계연도에 민간부문의 비농업일자리의 고용

이 월평균 2만9천개가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여 2011년도 전체에 달마다 평균 15만8
천개 증가했다. 2011 회계연도에 실업자수는 1,47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감소했

다. 실업률은 2011년 9월 9.1퍼센트를 기록하여 2010 회계연도 말의 9.6퍼센트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1 회계연도 말의 실업률은 가장 최근에 기

록한 최고치인 2009년 10월의 10.1퍼센트보다 1퍼센트 포인트가 낮아진 수치이다.
Ÿ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로 측정하는 전체물가수준은 에너지와 

식료품가격 증가의 영향으로 2011 회계연도에 3.9퍼센트 증가했다. 2010 회계연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1.1퍼센트 증가했다. 근원물가상승률(식료품, 에너지 제외)은 2011 
회계연도에 2.0퍼센트였는데 이전연도에는 0.8퍼센트였다. 

Ÿ 금융시장의 상황과 금융위험의 측정치는 일반적으로 2011 회계연도에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ü 보통위험의 채권에 대한 회사채 수익률은 2010년 회계연도 말에 10년 만기 재무

부증권의 수익률보다 약 3.05퍼센트 높았다. 2011년도를 거치면서 스프레드는 점

차 줄어들다가 4/4분기에 다소 증가하여 2011년 말에는 3.30퍼센트로 마감했다. 
ü 3개월 리보금리(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와 3개월 재무부금리 

간 차이가 2010 회계연도 말에 0.13퍼센트였다. 이러한 스프레드는 2011 회계연도

에 증가하여 2011년 말에는 0.43퍼센트로 마감했다. 

정부의 안정화 노력에 대한 검토

3년 전, 미국 금융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있었고 많은 주요 금융기관은 파산의 위험에 있

었다. 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2
차 대공황을 겪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다.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

사와 다른 미국 정부기관들은 당시에 붕괴 가능성을 피하고 여러 정책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여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3년 후, 
정부가 위기시 제공했던 이례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에 상당한 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표 H는 핵심경기회복사업과 관련된 투자

자산과 직접대출금의 미상환잔액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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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 (HERA)

2008년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은 주택

분야의 정부보증기관(GSEs), 주택저당공사, 대출저당공사와 연방주택융자은행을 규제하기 

위해서 연방주택금융국이라는 신규 규제기관을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주택금융국은 

정부보증업체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러한 정부보증기관이 건전하고 지급능력이 있는 재정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저당공사와 대출저당공사를 정부관리체제 하에 두었

다.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에 따라 재무부는 정부보증기관의 지급능력과 유동성

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에 착수했다. 

∙ 주택저당공사, 대출저당공사와의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s) 체결

∙ 정부보증기관의 모기지담보증권 매입 정책사업의 실시(2009년 12월 31일 만료)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s)의 목적은 행정부와 의회가 정부보증기관에 어떠한 구조

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동안 이러한 기관이 지급능력을 유지하고 주택저당시장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관

리인의 역할을 하는 연방주택금융국이 어느 한 정부보증기관의 부채가 각각의 자산을 초

과한다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이들 정부보증기관에 사전기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정부보증기관 자금은 상한선 공식에 따라 지급되는데, 이 공식은 어느 한 정부보증기

관이 실현하는 일체의 누적손실액에 따라 분기별로 상향조정되고 누적수익에 따라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보증기관당 2,000억 달러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으며, 2012
년 12월 31일에 고정될 것이다. 당시에 남은 약정액은 고정될 것이며, 계약 조항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재무부는 주택저당공사

와 대출저당공사에 총 1,690억 달러의 누적지급액을 주택저당공사와 대출저당공사에 제

공했으며, 이 금액은 1,330억 달러의 공정가치로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반영되었다.(도표 

H 참고) 게다가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s)의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미래투자액의 우

발부채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2,680억 달러 증가한 이후에 2010 회계연도에 4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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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감소했으며, 2011년에는 총 3,162억 달러가 발생했다. 2010 회계연도에 이러한 부

채가 상당히 증가한 것은 주로 정부보증기관의 추정데이터의 접근가능성이 향상되고 

2009년에 각각의 정부보증기관의 유동성 상한선이 수정된 영향에 따른 것이다. 2011 회

계연도의 감소는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지불금액과 정부보증기관의 향후예상손실의 감소

를 반영한 새로운 추정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보증기관의 모기지담보증권매입정책사업은 현재 및 미래 주택소유자들의 주택저당기

금의 이용을 확대하고, 주택저당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되었다. 2008년 10
월에서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재무부는 기관의 모기지담보증권 2,250억 달러를 매입

했다. 2011년 3월, 재무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달 모기지담보증권 포트폴리오를 최대 

100억 달러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매각과 선지급의 결과로 잔여 모기지

담보증권 포트폴리오는 2010년 회계연도 말에 1,722억 달러에서 2011 회계연도 말에 

724억 달러로 절반 이상이 감소(도표 H 참고)했으며, 재무부의 최초 매입금과 비교해서 

3분의 2 이상이 감소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매입과 재무부의 노력으로 모기지담보

대출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주택시장에 유동성과 안정성이 공급

되었다. 

긴급경제안정화법(EESA),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재정안정국(OFS)

2008년 제정된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은 미국금융시스템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수단을 재무부장관에게 제공하였다. 주택가치, 학자금마련펀드, 
퇴직자금계좌, 노후대비저축을 보호하고 주택소유권을 유지하고,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촉

진하고 미국납세자의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러한 권한의 행사에 대한 공적인 회계책

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경제안정화법

(EESA)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를 실시하기 위해서 재무부 내에 재정안정국(OFS: 
Office of Financial Stability)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은 기업, 개인, 주정부, 지방정부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하고, 경제성장을 재개하도록 하여 다른 연방정부의 조치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자본 및 신용시장의 경색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긴급경제안정화법(EESA)는 본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가 부실자산을 최대 7,000
억 달러까지 매입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다. 2010년 다드-프랭크 월스트리

트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은 TARP의 누적권한을 4,750억 달러로 낮추었다. 2010년 10월 

3일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하에서 자산을 새로 위탁할 수 있는 재정안정국

(OFS)의 권한이 종료되었다. 2011 회계연도에 재정안정국(OFS)은 주로 잔여투자금액을 

적절한 시기에 질서 있게 회수하고, 납세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주택소유자들이 예방 

가능한 유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Ÿ 미국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해서 실시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는 이제 납세

자들에게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총 2,450억 달러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하

의 여러 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에 투자되었는데, 이 정책사업이 처음 실시된 시점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재정안정국(OFS)는 상환금, 배당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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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억 달러를 회수했다. 
Ÿ 재정안정국(OFS)은 제너럴모터스사의 신규상장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제너럴모터스사

에 대한 지분을 50퍼센트 줄이고, 크라이슬러 그룹이 만기 6년 전에 대출금을 조기상

환하면서 크라이슬러그룹에 대한 투자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Ÿ 나아가 재정안정국(OFS)은 다른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AIG의 주요 구조조정 계획을 

종료하여 AIG의 회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AIG에 대한 투자금액

을 회수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2011년 5월, 재무부는 재정안정국

(OFS)과 일반기금(General Fund)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AIG 보통주 1억3천2백만 주

와 6천8백만 주를 완전히 매각했다. 2011년 9월 30일, 재정안정국(OFS)은 AIG 보통

주 9억6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반기금은 추가로 4억9천5백만 주를 보유하여 

결과적으로 AIG 사외주의 총 소유비율은 약 77퍼센트가 되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참여기업의 개선된 재정상태, 예정보다 이른 자산 환매, 프

로그램의 이용도 감소와 신중한 관리로 인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전체 실시기

간의 추정원가가 예산 기준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3,140억 달러(전체 

TARP 권한인 7,00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에서 2010년 2월 1,170억 달러(7,000억 

달러의 TARP 권한에서 5,46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로 감소했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의 가장 최근의 추정치는 4,700억 달러의 TARP권한에 대한 702억 달러의 생애비용

을 반영하고 있다. 계획한 모든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이러한 예산기준 추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의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재무제표에 보고된 원가와는 다르며, 주택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사업에 대해 약정되었으나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포함하

지 않는다. 이러한 자금은 모두 예산 목적으로 예상생애비용에 포함된다. 부실자산구제프

로그램(TARP)의 설립(2008년 10월 3일) 이후 2011년 9월 30일까지의 원가는 재정안정국

(OFS)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것처럼 280억 달러였다. 

재정안정국(OFS)은 설립 이후 2011년 9월 30일까지 직접 대출, 투자와 부실자산구제프

로그램(TARP) 하의 재무부 주택정책사업으로 4,134억 달러를 지출하고, 상환 및 매각으

로 2,769억 달러를 징수했으며, 이자와 배당금 현금수익과  초과한 자산의 매각 및 환매

수익으로 거의 400억 달러를 보고했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부실자산구제프로그

램(TARP)은 총 미상환직접대출액과 지분투자액으로 1,22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801억 달러를 가치를 갖는다.(도표 H 참고)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원가추정은 적용 가능한 경우에 현재 시장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미상환 TARP 투자액의 최종원가는 다른 무

엇보다 경제, 금융시장, 특정기업의 성과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TARP)와 다른 관련 정책에 대한 그 밖의 정보는 www.financialstability.gov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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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법안

2009년 봄 이후 경제, 금융전망이 개선된 것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주택경기 및 경제

회복법안(HERA) 및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하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실시한 그 밖의 금

융안정정책, 순응적인 통화정책, 2009년 미국회복재투자법안(ARRA)를 반영한 결과이다. 
본래 7,870억 달러규모였던 ARRA 종합법안의 목적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유지하는 것이다. ARRA의 3분의 1은 기업과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3분의 1은 경기침체의 최대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긴급구제에 관

한 것이고, 마지막 3분의 1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투자에 할당되었다. 연방기관이 지급한 누적 ARRA 금액은 

2010년 9월 30일 기준의 3,079억 달러와 비교하여 2011년 9월 30일에는 총 4,214억 달

러를 기록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기관들과 민간부문의 지출액이 끊임없이 변화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독자들은 이러한 자금의 사용용도와 사용방식에 대한 최

신정보를 www.recovery.gov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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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정 전망: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정부의 시급한 우선과제는 계속해서 경제회복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해

야 할 보다 장기적인 재정적 과제가 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수명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건강보험료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제

도와 같은 핵심적인 사회제도의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본 재정보고서의 중요한 목적은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이 현재의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개혁의 시급

성과 규모를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국내총생산대비 공공보유

부채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은 장기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만 고려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

혁의 공정성이나 내포된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논의된 추정은 현 정책이 무기

한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공공보유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하여 도출한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은 예상이나 예측이 아니다. 정책변화를 제정

하는 경우에 실제 재정결과는 물론 추정치와는 달라질 것이다.

본 보고서의 추정치는 현재의 정책궤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GDP대비 

부채의 비율이 2086년에 287퍼센트에 이르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향후 75년간 지출과 수입의 격차(“75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해당기

간동안의 GDP의 1.8퍼센트에 이르는 지출감소와 수입증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

정격차의 정확한 규모는 상당히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재정정책이 무기한 지속될 수 없

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의 재정불균형에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을 미룬다면 GDP대비 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지출감소나 수입증가의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

어, 75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혁의 규모는 75년 중 마지막 55년에 

개혁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면 개혁이 75년에 걸쳐 실시되는 것에 비해 60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보고서는 정책이 GDP(혹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정책지연에 따

른 비용을 추정한다. 지나치게 급격한 적자감소로 인해 경기회복이 둔화된다면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적자감소와 경제성장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자, 이자 및 부채

무이자지출액과 수취액의 차이인 근본적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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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공공보유채무의 비율의 결정요인이다. (그 외의 결정요인은 금리와 GDP 증가율이

다.) 도표 I는 수취액, 무이자 지출액과 그 차액인 근본적자를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

내고 있다. GDP대비 근본적자의 비율은 2009년 급격히 증가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및 이 둘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

했는데, 2011년 예산통제법에서 요구하는 지출감소가 효력을 나타내고 경제가 회복되면

서 GDP대비 근본적자의 비율은 2012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급격히 하락(2015년에는 흑

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에서 2035년 사이에 지속적인 인구고령화로 인해

서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사업지출액이 증가하면서 근본적자나 근본흑자가 꾸준히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에 근본적자는 다시 발생하여 2035년에 GDP의 1.3퍼센트에 해

당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2035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영향이 사라지

면서 GDP대비 근본적자의 추정비율이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2035년과 2086년 사이에 

근본적자는 평균적으로 GDP의 0.9퍼센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GDP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침체와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및 2010
년 세금 구제, 고용보험 권한 및 직업창출법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에서 제정된 감세로 인해서 2009년과 2010년

에 상당히 감소했고, 2011년에는 소폭 증가했다. 이 비율은 경제가 회복되고 일시적 세

금감면이 만료되면서 다시 장기적 평균치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완전

히 회복된 이후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보다 높은 개인소득세 범위에 속하는 납세자

의 수와 소득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취액이 GDP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약간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의회와 대통령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부분을 

증가시키지 않는 법안을 계속해서 제정함을 가정하고 있다. 

GDP에서 무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22.6퍼센트 수준에서 2013년에 약 20
퍼센트로 감소하고 2026년까지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거나 하락하다가 그 후에 점차 상승

하여 2040년경부터는 약 22퍼센트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2
년간 GDP에서 무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주로 예산통제법(BCA)으로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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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의 상한선 설정과 추가적인 자동지출삭감에 따른 것이고, 이후의 증가는 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도표 J 참고) 향후 25년간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각각 1.4, 1.3, 1.0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5년 이후에는 

GDP에서 사회보장제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메디

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속

도가 점차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은 메디케

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의 증가추정치를 2009년 재무보고서의 추정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

추었다. 그러나 추정하고 있는 비용절감, 생산성 개선, 의료인의 급여수준의 감소가 시간

경과에 따른 추정된 원가 증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리와 GDP의 추정치와 더불어 도표 I에 제시된 근본적자의 추정치는 도표 K에 나타난 

GDP대비 공공보유 채무 비율의 추정치를 결정한다. 이 비율은 2011 회계연도 말에 68퍼

센트였고 현행정책 하에서는 2022년에 76퍼센트, 2042년에는 125퍼센트, 2086년에는 

287퍼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GDP대비 채무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 정책

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41 -

한 해에서 다음해까지 공공보유부채의 변화는 본래 총 지출액(무이자 지출과 이자지출의 

합으로 구성)과 총 수취액의 차액인 통합재정적자와 동일하다. 도표 L은 총 지출과 통합

적자의 급격한 증가가 거의 전적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추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

다. 이자지출은 2011년 GDP의 1.5퍼센트였고, 현재의 정책 하에서 2031년에는 5퍼센트

가 되고 2086년에는 거의 16퍼센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의 추정치는 2010년 재무보고서의 추정치보다 다소 긍정적이다. 작년의 보고서는 

GDP대비 채무의 비율이 2085년에 352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올해의 보고서

는 283퍼센트로 추정하고 있다.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것은 주로 2011년 예산통

제법이 요구하는 지출감소가 다소 덜 긍정적인 경제, 기술적 추정에 의해 부분 상계되면

서 발생한 결과이다. 

재정격차와 정책개혁의 지연비용

GDP대비 채무 비율이 향후 75년간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평균 

GDP의 1.1퍼센트가 되는 근본흑자를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 정책 하에

서 GDP의 0.7퍼센트를 차지하는 평균근본적자와 대비된다. “75년의 재정격차”라고 하는 

이 차이는 GDP의 1.8퍼센트이며, 향후 75년간 추정세입과 무이자지출액의 현재가치의 

약 9퍼센트이다.

표 7은 서로 다른 날짜에 시작한 세 가지 재정격차해소정책을 비교하여 재정격차해소정

책의 지연비용을 나타낸다. 첫 번째 정책은 바로 시작한다. 이 정책은 2012년과 2086년 

사이에 매년 GDP의 1.8퍼센트만큼 근본흑자를 증가시킨다. 이는 매년 평균 GDP의 1.8퍼

센트에 이르는 지출감소와 수입증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달성할 수 있다. 표 7에 나타난 

두 번째 정책은 2022년에 시작된다. 2011년에서 2021년 사이에 부채가 줄지 않고 감소

하며, 동일한 재정통합이 10년 적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75년

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2년과 2086년 사이에 매년 근본흑자가 GDP의 2.2
퍼센트만큼 상승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2032년에 정책변화를 실시한다면 근본흑자가 

2032년부터 2086년 사이에 매년 GDP의 2.8퍼센트만큼 증가해야 75년의 재정격차를 해

소할 수 있다. 2022년과 2032년에 시작한 근본흑자 증가(각각 GDP의 2.2퍼센트와 2.8퍼

센트)와 2012년 시작한 근본흑자 증가(GDP의 1.8퍼센트)의 차이가 정책지연이 미래세대

에 부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의 추정치이다. 미래세대는 생애에 걸친 근본흑자가 클수록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그들이 혜택을 받는 계획적인 지출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정

책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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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국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ACA)과 2011년 예산통제법(BCA)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

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은 메

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의 장기적 상승추세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예산

통제법은 재량지출을 상당히 줄인다. 모두 합하여 이 두 법안은 장기적 재정격차의 추정

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도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GDP대비 

채무의 비율은 향후 75년과 그 이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의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경기회복을 둔화시킬 정도로 정책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는 안 된다는 중요한 경고에 따라서 이러한 동향을 피하기 위한 정책을 빨리 마련할수록 

미국의 재정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증가나 지출감소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현재 정책 하에서의 지출액과 세입의 추정은 상당히 불확실하지

만, 현재의 정책이 무기한 지속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것과 재

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다른 문제들이 본 보고서의 보충정보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사회보험보고서(SOSI)-계속되는 어려움

정부의 장기적 재정추정에 대한 이전의 분석은 정부의 수취액과 지출액 전체를 고려했

다.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철도공무원연금, 진폐증보상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의 “사회

보험”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집중된 관점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정

책사업에 대해서 사회보험보고서(SOSI)는 (1) 현재와 미래 가입자들로부터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될 모든 미래의 정책사업 수입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주로 세금과 

보험료이며, 이자는 제외), (2) 현재와 미래 가입자들에게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지급될 

미래의 예정된 지출추정액, (3) (1)과 (2)의 차이를 보고한다.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보

고되고 본 보고서의 보충정보에 포함되는 금액은 각 정책사업의 공식적 보험수리적 산출

결과를 근거로 한다. 회계 관행에 따라 일반수입의 양도는 정부전체 수준의 재무제표의 

통합과정에서 상계되고, 메디케어 B와 D 부분에 대한 지출액은 산출에 포함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수입은 이러한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보고서

(SOSI) 정책사업과 금액은 비록 약간 다른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전 부분의 보다 

포괄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에 포함된다.(본 보고서의 보충 부분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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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보고서(SOSI)는 사회보험정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추정위험노출과 추정

원가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출액이 정부 부채로 인식되지는 않지

만, 현재법의 사회보험정책사업 조항의 지속성을 가정한다면 미래에 원가와 부채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사회보험 신탁기금은 관련된 정책사업의 전체 수입과 원가를 차

지한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세금, 보험료와 기타 수익은 기금의 대변에 기록된다. 
기금은 급여지급과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만 지출될 수 있다. 일체의 초과수입은 시장금

리로 특수비시장성 미국 정부증권에 투자된다. 신탁기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이전 프로그

램 흑자 전체의 누적 가치를 나타내고, 미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자동적인 자금지원 

권한을 제공한다.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보고된 금액을 

요약해놓은 이전 페이지의 표 8은 “개방

형 집단”에 대한 사회보험 순지출액이 

2011년 1월 1일에 약 34조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보고서의 추정금액인 31조 달러보다 순

지출액이 약 3조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표 9는 2011 회계연도에 사회보험 추정

액의 변동의 주요원인을 요약해서 제시

하고 있다. 이전연도로부터의 변화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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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평가기간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다. 75년의 추정기간에서 평가기간의 변동은 이전연

도로부터의 최초추정연도를 현보고연도의 새로운 75번째 연도로 대체하는 것의 영향을 

측정한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인구학적(출생, 사망, 이민), 경제적(과세소득, 실업, 이

자율) 가정의 변화이다. 사회보장청(SSA)에서 운영하는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 :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제도에서 최대 변화요소는 인구학적 가

정의 변화이다. 메디케어 프로그램(A, B, D 부분)에서 최대 변화요소는 평가기간의 변동

과 경제적 가정의 변화이다. 

2010 회계연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에 제시된 것처럼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조항을 

반영하여 메디케어의 추정원가가 상당히 감소했다. 작년과 올해 주석 26호에 보고된 것

처럼 건강보험원가 증가의 감소추정이 완전히 달성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

속해서 남아있다. 주석 26호는 메디케어 추정원가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대체적인 추정

을 포함한다. 이전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감사원(GAO)는 이와 같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근

거로 2011년과 2010년의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건강보험료의 증가가 여전히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신탁기

금보고서에서 매년 분석하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재정상태에 지속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개혁법(ACA) 프로그램의 변동사항을 완전하게 시행

한다는 가정을 포함하여 현행 법 하의 메디케어 신탁기금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에 대

한 지출액은 2011년 GDP의 3.7퍼센트에서 2035년 GDP의 5.6퍼센트, 2085년 GDP의 6.2
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입원보험(HI: Hospital Insurance) 신탁기금은 

2024년부터 지불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보고서의 추정치보다 5
년 앞당겨진 것이다. 2024년 이후에 세수가 급여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2050년에는 76퍼센트로 감소했다가 2085년에는 88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보장제도(노령·유족·장해보험: OASDI)의 경우, 총 지출액은 현재 수준인 GDP의 4.8
퍼센트에서 점차 상승하여 2035년에는 6.2퍼센트를 기록하고, 2050년에는 약 6.0퍼센트

로 감소했다가 208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장제도 신탁기

금보고서는 신탁기금자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의 연간수입

이 연간비용을 초과하고 신탁기금자산이 2023년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데, 2023년이 되면 전기 신탁기금보고서에서 추정된 것보다 1년 이른 2036년에 신탁기

금자산이 고갈될 때까지 지출액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신탁기금자산을 사용하기 시

작해야 할 것이다. 신탁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세수로 2036년에는 예정된 급

여의 77퍼센트를, 2085년에는 급여의 74퍼센트를 지급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전에 논의하고 신탁기금보고서에 언급한 것

처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타가고 있음이 명백하다. 신탁기금보고서에 제

시된 그 밖의 정보는 본 보고서의 보충정보부분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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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제, 법령 준수

시스템

연방정부기관이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는 동안 연방정

부는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시스템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었지만 진전은 있었다. 2011 회계연도에 연방재정관리개선법(FFMIA: Federal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Act) 준수를 보고한 기관은 17개 기관이었고, 연방재정관리

개선법(FFMIA) 준수를 보고한 감사인의 수는 2010회계연도의 14명과 비교하여 감소한 

13명이었다. 매해 보고되는 연간 준수건수는 연방정부 전체에 걸쳐 재정관리관행을 현대

화하기 위한 현 정책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통제 

연방정부 관리자들은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개발하고 유지할 근본적인 책임을 갖는다. 효

과적인 내부통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신뢰할만한 재무보고, 적용법규의 준수라

는 세 가지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정직하게 관리되고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산의 보호는 각 목표의 하위요소이다.
예산관리처(OMB)회람 A-123호 “관리자의 내부통제 책임”은 31 미국헌법 3512(c), (d)의 

규정(보통 연방관리자재정규율법(FMFIA: Federal Managers’ Financial Integrity Act)로 

알려져 있음)을 시행하는 정책문서이다. 회람 A-123호는 주로 기관에 위험을 보다 전략

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회람은 효과적인 내무통제의 목표를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는 여러 부록을 포함하고 있

다. 부록 A는 기관관리자들이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평가, 기록, 검사, 보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부록 B는 기관이 정부의 신용카드 프로그램의 사기, 낭비, 오류

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내부통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부록 C는 부적절한 지급의 측

정, 보고, 회복, 개선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지급 제거 및 회복법안(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에서 수정한 부적절한 지급정보법안(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의 규정을 이행한다. 
2011 회계연도의 기관재무제표감사결과와 더불어 최고재무책임자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 기관의 중요한 결함의 수가 31개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효과적인 내

부통제는 기관차원만이 아니라 정부전체 차원의 과제이기도 하다. 감사원(GAO)은 정부전

체의 차원에서 중요한 결함으로 인해 재무보고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보고

했다. 여러 기관과 정부 전체에서 내부통제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

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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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준수

연방정부기관은 할당예산액, 고용, 보건 및 안전, 기타사항을 포함한 광범위한 법규를 준

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준수책임은 주로 기관관리자들이 갖게 된다. 기관의 재무제표 감

사의 일부로 법률 준수를 다루게 된다. 기관의 감사인은 재무보고와 관련된 선별된 법규

를 준수했는지를 검사한다. 이러한 예들 중에 정부 전체의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것

이 없다. 그러나 감사원(GAO)은 법규준수 업무가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중요한 결함과 

범위제한에 의해서 한정되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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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진행사항 및 우선순위

관리예산처(OMB) 내의 연방재무관리국(OFFM: Office of Federal Financial 
Management)는 연방정부의 재무관리 정책을 담당하고, 정부전체의 재무관리의 우선순

위를 관리한다. 이 부분은 최근의 진행사항을 요약하고 향후 성과개선을 위한 몇 가지 

핵심정책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1990년에 최고재무책임자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이 통과된 이후에 연방정부 재

무담당조직은 강력한 회계 및 재무보고관행을 정착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최

고재무책임자법(CFO Act)이 통과된 후 20년이 더 된 2011년 현재, 최고재무책임자법

(CFO Act)에 따르는 24개 기관 중 23개 기관이 독립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지난 20년간 점점 더 많은 수의 연방기관이 통제되고 일관된 재무보고운

영을 시작, 유지하고, 재무보고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실시하며, 거래 처리 및 회

계기록을 성공적으로 통합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재무제표의 감사결과가 개선되었다. 24
개의 주요 “최고재무책임자법(CFO Act)” 기관 중에 21개 기관이 적정의견을 받았고, 2개 

기관이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한 개 기관만이 의견거절 상태로 남아있다. 게다가 감사인

이 발견한 중요한 결함의 수가 31개로 2001년 초에 발견된 61개의 중요한 결함에 비해 

그 수가 약 50퍼센트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달성한 성과의 토대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관리예산처(OMB) 회람 A-123호 

“관리자의 내부통제 책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재무관리 조

직은 성공적인 재무보고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적인 규율과 재무관리 규율을 통

합하여 이러한 보고 문제에 전체적으로 접근했다. 연관된 프로그램과 거래의 규모 및 복

잡성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의 재무관리에 진전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이루지 못했

을 것이다. 

지속적인 어려움

위에서 언급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무관리 성과에 중대한 격차가 남아있다. 기본적인 

재무관리 관행의 결함과 다른 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주요기관과 정부 전체가 계속해서 

감사의견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인 재무운영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재무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높고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방기관이 연방정부의 자금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의 투명성에 대한 새롭고 

점차 증가하는 요구를 충복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했지만, 이러한 해결책을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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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연방정부 기관은 2011 
회계연도에 부적절한 지급으로 약 1,150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장부에 수천 가지의 불필

요한 부동산자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낭비의 사례는 연방정부사업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해로운 비효율을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 
그러나 이하에 요약된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고 정부가 보다 

나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

개선정책

고위급 정부 재무관리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재무관리 사업에 

투자된 모든 금액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이 없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분야가 연방정부 재무관리조직의 최우선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Ÿ 낭비의 근절: 대통령은 낭비근절캠페인(Campaign to Cut Waste)을 작년 여름부터 

실시하여 비용을 감소하고 효율성을 발견하고 실시하며, 정부전체에서 낭비가 되는 

지출을 근절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장부에서 

불필요한 부동산을 제거하고 부적절한 지급을 제거하는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Ÿ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기술격차 해소: 연방정부는 보조금조직을 통합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주, 지역 활동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월에 대통령은 관리예산처(OMB)가 연방정구

의 보조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지시하는 각서를 공표했다. 
게다가 재무보고와 회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솔루션에 대한 고비용의 장기적 투자를 

재고하여 기업의 핵심요구를 충족하고, 운영효율을 촉진하며, 비용효율적인 분야에서 

공동의 서비스 솔루션을 활용하는 단기적인 저비용의 관리가 보다 용이한 솔루션을 

대신 선택해야 한다.

Ÿ 개방형 정부를 통한 책임 및 혁신 강화: 납세자와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더욱 나

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보고되는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한다. 나아가 연방정부 재무관리조직의 경계를 넘어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계자들과 특히 일반인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해결책을 개발하고 활용해

야 한다. 

낭비의 근절

Ÿ 낭비근절 캠페인: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발견하고 실시하며, 구시대의 불필요한 관

행을 제거하고 정부 전반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2011년 6월에 낭비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낭비근절 캠페인을 수립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책임 있는 

정부의 달성”이라는 행정령 13576은 모든 기관이 이미 달성한 성과개혁 및 관리개혁

의 이익을 강화하고, 낭비가 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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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며, 연방정부 전체에 본보기가 되도록 이러한 개혁을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대통령은 기관이 2013 회계연도까지 2010 
회계연도 수준에서 20퍼센트만큼 낮은 수준으로 특정행정비용을 감소시킬 것을 요구

하는 “효율적 소비촉진”에 관한 행정령을 공표했다. 각 기관의 최고재무책임자는 주

로 이러한 절약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최고재무책임자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를 대통령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낭비근절캠페인 하의 이러한 노력이 

2013 회계연도까지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Ÿ 연방정부의 부동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촉진: 행정부는 부동산

자산 관리를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는 미국 최대의 부동산소유자

이지만, 일부 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행정부는 연장정부의 장부에

서 불필요한 부동산을 제거하고 부동산관련 운영원가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

고 있다. 2010년 6월 10일,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이 잉여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 정부 부동산과 관련하여 3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하는 “불필요한 연방정부 부동산의 

처분-매각 수익 증가, 운영원가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 현

재까지 연방정부 기관은 연간운영원가의 감소, 소유 및 임대건물 내의 공간 통합을 

통한 제곱피트 면적의 감소, 재택근무의 영향 증가, 소유부동산의 매각, 에너지 효율

의 개선과 같은 조치를 통해 대통령이 제시한 30억 달러의 목표 중 15억 달러를 파악

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인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2012회계연도 예산에 민간부동산재편성법(Civilian Property Realignment Act)을 도

입했다. 이 제안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여 연방정부의 민간부동산 재고를 감소

시키고 재편성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행정적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관계자들의 오랜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며, 연방정부 부동산을 처분, 통합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재

정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행정부는 대통령의 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확장하면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부동산위원회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와 부동산자문위원회(Re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와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관련 비용절감 노력에 진전을 이루고 있

다. 

Ÿ 부적절한 지급에 대응: 2010년 부적절한 지급 제거 및 회복법안(IPERA: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에 의해 수정된 2002년 부적절한 지급 정

보법안(IPIA: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은 부적절한 지급위험에 대비하

여 모든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자금을 평가하고, 매년 지급금의 정확도를 측정하며, 오

류를 감소, 제거하고 초과지불금을 회수를 위한 개선에 착수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

다. 부적절한 지급에 대응하는 것은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의 중심적인 

요소이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부적절한 지급감소에 대한 행정령 13520, 부적절

한 지급을 재적발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강화, 확대에 대한 대통령각서, 부적격 수령

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급불가목록(Do Not Pay List)를 작성하

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를 발행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또한 부적절한 지급 정보법

안(IPIA)를 수정하는 2010년 부적절한 지급 제거 및 회복법안(IPERA)이 법률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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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에 이미 실질적인 성과가 나

타나고 있다. 2011 회계연도에 기관이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보고된 정부 전체의 오

류율은 4.69퍼센트로 2010 회계연도의 5.29퍼센트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오류율이 현

재 행정부 하에서 최초로 부적절한 지급을 보고한 2009 회계연도의 5.42퍼센트처럼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2011 회계연도에 보고된 부적절한 지급 추정

액은 180억 달러가 더 낮다. 나아가 기관들은 2011 회계연도에 계약업체와 판매업체

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액으로 12억 달러 이상을 재적발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는 

2010 회계연도에 재적발된 금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기관의 부적절한 지급과 행

정부의 부적절한 지급정책에 관한 그 외의 정보는 PaymentAccuracy.gov에서 찾을 

수 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 격차 및 기술 격차의 해소

Ÿ 보조금 관리의 개선: 매해 연방정부는 주정부, 지방정부, 부족정부, 대학, 기타 비영리

기구에 대해 연방정부예산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

다. 연방재무관리국(OFFM)은 보조금 신청서와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시스템인 

grants.gov를 현대화하여 보조금 절차를 효율적이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만들기 위

해서 보조금관련조직과 협력하고 있다. 2011년 2월 28일에 대통령은 관리예산처

(OMB)가 연방정부 안팎의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관리예산처의 회람을 검토하고 연방

정부 보조금제도의 성과를 개선하면서 수령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을 강

구하도록 지시하는 각서를 공표했다. 연방재무관리국(OFFM)은 두 차례의 실무단회의

를 개회했는데 한 번은 주, 지방, 부족의 비용원리가 감사규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

른 하나는 대학교의 동일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두 실무단의 권고사항이 8월 

말에 관리예산처(OMB)에 제출되었다. 2011년 10월 27일 관리예산처(OMB)는 

M-12-01을 발행하여 보조금관련 조직이 연방정부 보조금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차원의 리더십을 제공하는 재정

원조개혁위원회(COFAR: Council on Financial Assistance Reform)을 설립하였다. 
재정원조개혁위원회(COFAR)는 보조금관련 조직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러한 개혁을 개

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Ÿ 재무시스템의 현대화비용 감소: 연방정부의 재무제표 운영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재무시스템 현대화에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현대적 

시스템은 일단 보급되면 일관되게 우리의 업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의사결

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한다. 2010년 6월, 관리예산처(OMB)는 

최고재무책임자법 기관의 재무시스템 계획의 즉각적인 검토와 승인을 앞두고 이러한 

계획에 대한 활동을 중단시켰다. 현재까지 총 21개 기관이 검토되었고 기관들은 필요

한 경우에 사업을 명확한 실현가능 목표를 가진 보다 작고 단순한 부분으로 분리하

고, 가장 중대한 업무 요구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이고 투명한 사업감독을 보

장하기 위해 재무시스템 계획을 재배치했다. 이러한 재배치로 인해 검토된 일부 정책

사업의 원가가 절감되었다. 기관의 재무시스템 사업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위험에 따

라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나아가 유사한 해결책을 활용하는 기관을 조직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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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통제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가진 기관들이 개별적인 업무요

구에 맞는 속도와 규모로 재무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들

이 자원을 수집하고 전략을 공유하며, 정부전체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다. 

개방형 정부를 통한 회계책임 및 혁신 강화

Ÿ 연방정부의 지출정보에 대한 데이터 품질 개선: 연방정부의 지출정보의 품질을 보장

하는 것은 연방기금책임 및 투명성법안(FFATA: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을 시행하는 관리예산처의 노력의 중심이 되어왔다. 행정부

의 낭비근절 캠페인에 따라 대통령의 2011년 6월 13일 행정령 “효율성 있고 효과적

이면서 책임 있는 정부의 실현”은 정부 회계책임 및 투명성 위원회(GATB: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를 설립했다. 이 행정령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지출 투명성의 제고, 사기 적발 노력의 전개, 데이터 

품질 향상에 대해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회복

법안 실시 및 회복 법안 투명성 및 책임 위원회(RATB: 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2009년 12월 행정부는 데이터가 신속하고 효율적면서 정확하게 보고되도록 하기 위

해 각 기관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개방형 정부 지침(M-10-06)을 수립

했다. 개방형정부 지침 발행 이후 곧 데이터품질체계가 2월에 발행되었는데, 이는 연

방정부의 지출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품질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은 거버넌스 구조, 위험평가절차, 지배적인 원리와 

통제, 의사소통, 연방정부지출정보의 관측을 요약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데이터품질계

획을 개발했다. 2010년 4월과 8월에 관리예산처(OMB)는 정보품질 개선에 관한 지침

을 연방정부기관에 발행했으며, 보조금 및 계약 하위세지급(sub-award) 정보의 보고

를 요구했다. 일반인이 일차데이터와 하위지급(sub-award) 데이터 모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방대한 양의 연방정부의 지출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이처럼 투명성이 제

고되면서 연방정부가 연방정부 제도 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품질에 대한 기존의 우려와 새롭게 대두되는 우려에 대응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관계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권고사항을 습득하여 관

리예산처(OMB)와 연방정부기관은 높은 품질의 연방정부 지출정보가 연방정부 제도의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Ÿ 보고모형의 강화: 연방정부의 “보고 모형”은 연방기관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 기

타 필요한 보충정보(MD&A)를 규정하고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범위를 결정짓

는다. 재무제표나 필요한 보충정보에 포함되는 것은 또한 감사인의 책임의 성격과 범

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는 의사결정자와 일반인에 대한 재

무보고서의 유용성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재무위험이 가장 중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규

정을 강화하여 연방정부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공의 신뢰유지하는 것이다. 정부지출 

원가와 달성된 결과에 대한 개선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관리예산처(OMB)는 최고재무책임자위원회(CFO Council)과 협력하여 연방정부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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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새로운 지출명세서를 개발했다. 이러한 새로운 명세

서가 현재 시범사용되고 있으며, 세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고를 수립할 

것이다.

Ÿ 해결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의 견실성과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기금(파트너십기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해서 운영되거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이 유익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연방원조사업의 시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려는 목

적으로 2010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서 설립하였다. 기금

은 연방, 주, 지방행정부의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유망한 혁신의 시범운영과 평가를 

지원한다. 파트너십펀드 시범사업은 (1) 지급 정확도 개선 (2) 행정효율 개선 (3) 서비

스 제공 개선 (4) 자격을 갖춘 수급자에 대한 접근장벽 축소와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관리예산처(OMB)는 다른 주, 지방 기관에 혁신의 확장을 알릴 수 있고 이

러한 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잠재적인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시

범사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연방기관, 주와 지방의 행정담당자, 산업 및 기타 

관계자들의 협력포럼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은 최소한 비

용만큼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섯 개 사업에 대한 자금이 제공되었고 연

방기관이 주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영양

보충지원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실업보험, 
메디케이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재무부상계프로

그램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오늘날 정부가 직면한 광범위한 과제는 우리의 재무관리자들이 현상유지에서 벗어나 우

리의 재무관리 활동에 대해 보나 높은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을 요구한다. 재무관리조직

은 2011 회계연도에 정부전체의 부적절한 지급율을 2010 회계연도의 5.29퍼센트에서 

4.69퍼센트로 감소시키고 재적발된 부적절한 지금액을 약 80퍼센트 증가시키는 매우 중

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나아가 이러한 기관들은 2012년 9월 30일에 30억 달러라는 부동

산비용절감 목표를 초과달성할 예정이다. 위에 요약된 조치는 현재 마련된 수단과 역량

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투명성과 개방형 정부의 새 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낭비가 되는 

지출을 제거하고, 운영효율과 정보기술을 향상시키며, 데이터 품질과 협력의 기반을 구축

하는 핵심적이고 새롭게 대두되는 우선순위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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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본 재무보고서의 부록은 보고서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정부기관의 명칭과 웹사이

트를 포함하고 있다. 본 재무보고서의 세부정보는 이러한 기관의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동 기관 재무제표는 성과, 및 회계책임 보고서와 연간재무보고서를 포함한다. 본 

재무보고서와 전기 재무보고서는 재무부, 관리예산처(OMB), 감사원(GAO) 웹사이트에 있

다. 관련된 기타 정부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정부 예산

∙ 재무부 소식지

∙ 연방정부의 세입, 세출에 관한 월간 재무부명세서

∙ 미국공공채무에 관한 월간 명세서

∙ 대통령 경제보고서

∙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제도의 신탁기금보고서


